
배달업체 사무실서 돌봄을 받던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

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근무하던 배달업체 사무실 내에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B씨의 반려묘 ‘명숙이’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폭행하고 물에 담가 학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로부터 학대당해 하악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명숙이에겐 40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발생하였다.

본 사건에 앞서 A씨는 배달업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한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고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잘못하고 반성하는 모습 있고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폭행으로 특수상해 범행 전력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 있고, 피해자(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했다.

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이하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인간에 대해 폭력적

인 사람이 동물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는 것을 보인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여러 다른 요소가 

병합되었지만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에 실형이 내려진 것은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한 선

진적인 판결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5년 3월 20일(월) 17:30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매, 사진 있음)

담당 부서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

담당 : 윤성모 활동가 (070-4760-7283) 신주운 팀장 (070-4760-0711)

(동물권행동 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발표한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합니다)

고양이 때리고 물고문한 30대 남성 실형선고, 법정구속!

사무실서 직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 3시간 동안 밤새 고문

사람 폭행 전력 등 폭력 성향 인정돼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고양이 ‘명숙이’는 회복 후 현재 카라 더봄센터에서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명숙이를 학대하던 A씨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장면(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사진자료 


